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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□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

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㈜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, 검찰통보,

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□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➊, 대표자 1인➋,

7개 회계법인➌ 등에 대해 과태료(최대 1,200만원)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.

      ➊ 내부회계관리제도(규정, 조직)을 미구축
➋ 대표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
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

   ※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 주요내용

회사

◦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․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
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

◦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에게 내부
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

◦ 감사(위원회)는 동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
보고하고,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

외부감사인 ◦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(감사)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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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

조사․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(제8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4.21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대왕철강㈜

결산기 : 2011.12.31.

2012.12.31.

2013.12.31.

2014.12.31.

2015.12.31.

2016.12.31.

비상장법인

업종 : 1차 금속제품

도매업

【회사】

①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

(‘11년 4,184백만원, ‘12년 7,830백만원,
‘13년 12,091백만원, ‘14년 16,171백만원,
‘15년 17,967백만원, ‘16년 24,775백만원)

-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

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,

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
회 사 :

- 증권발행제한 8월

- 감사인지정 2년

- 대표이사 해임권고

- 검찰통보

(회사, 대표이사)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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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대왕철강㈜ 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

① 재고자산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

(‘11년 4,184백만원, ‘12년 7,830백만원,
‘13년 12,091백만원, ‘14년 16,171백만원,
‘15년 17,967백만원, ‘16년 24,775백만원)

-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

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

과대계상하였음에도,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의

실재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

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 :

- 대왕철강㈜에 대한

감사업무제한 2년

공인회계사 : 1인

- 대왕철강㈜에 대한

감사업무제한 2년

- 주권상장(코스닥및코넥스

상장 제외)·지정회사에

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
- 직무연수 16시간

공인회계사 : 2인

- 대왕철강㈜에 대한

감사업무제한 1년

- 주권상장(코스닥및코넥스

상장 제외)·지정회사에

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
- 직무연수 16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
